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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

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

도입니다. 관세청에서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

였습니다. 이에 해당 공고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I. 개정 이유
 ㅇ 대파, 만다린 등의 물품에 대해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.

관세법 제71조 (할당관세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

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

2.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<이하 생략>

ll. 주요내용

1. 주요 내용

  ㅇ 대파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, 만다린, 두리안 등 

3개 물품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의 적용 

내용을 담은 별표 7 및 별표 8을 신설.

 2.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

품명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

대파[별표 7] 0% 3,000톤 2024.04.01 2024.04.30

만다린, 두리안 등 3개[별표 8] 품목별 상이 수입전량 2024.04.01 2024.06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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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파, 만다린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 추가 -

Apr 03, 2024



2

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

[붙임2] [별표 7]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[붙임3] [별표 8]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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